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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0년� 서울시� 장애인복지관� 평가지표� 정오표>

수정일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

2019.8.12 p.46
~47

평가방법
문구추가

20번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
○ 평가방법
20-② 학대/인권침해 규정 및 가해자 처벌 규정 마련 여부확인  
20-③ 학대/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확인
20-⑥ 직원 학대 금지 서약서 보관여부 확인

<문구 추가>
○ 평가방법
20-② 학대/인권침해 규정 및 가해자 처벌 규정 마련 여부확인  
20-③ 학대/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확인
20-⑥ 직원 학대 금지 서약서 보관여부 확인

→ 20-②,③,⑥ 모두 2019년에 한함
   대상기간 2019.1.1.~2019.12.31.

2019.5.31 p.27 평가방법
오타수정

4번 직원의 안전과 권리보호
○ 평가방법
근거법이 2018년에 개정되었으므로 3-③ 지표는
 2019.01.01.~12.31.까지만 적용함.

<오타 수정>
○ 평가방법
 근거법이 2018년에 개정되었으므로 4-③ 지표는
 2019.01.01.~12.31.까지만 적용함.



- 2 -

수정일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

2019.5.31 p.35 평가방법
문구수정

10번 최고관리자의 전문성
○ 평가방법
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①②③은 평가기간 동안 근무한 
모든 시설장을 대상으로 파악함

<문구 수정>
○ 평가방법
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는 평가기간 동안 시설장이 
교체된 경우 시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시설장을 대상으로 
파악 함

2019.5.31 p.49 평가방법
문구수정

21번 사례관리의 실행체계
○ 평가방법
인정범위 : 개입계획 단계 시 이용자 참여관련 단순 동의서 
제출만이 아닌 사례관리 과정에 있어 대상자의 구체적 역할
이 명시된 이용자 참여가 확인되면 인정 함. 

<문구 수정>
○ 평가방법
개입 계획 단계 시 이용자 참여관련  단순 동의서 제출만으
로는 인정되지 않음.
사례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구체적 역할과 이용자 참여가
확인되면 인정 함.

2019.5.31 p50 평가방법
문구추가

22번 사례관리의 지원체계
○ 평가방법
사례관리 인력이 평가기간(2017.1.1.~2019.12.31.)중 
사례관리 관련교육을 연 16시간 이수한 경우 인정

<문구 추가>
○ 평가방법
사례관리 인력이 평가기간(2017.1.1.~2019.12.31.)중 
사례관리 관련교육을 연 16시간 이수한 경우 인정(사례관리
인력의 범위는 업무분장 상의 내용을 근거로 확인함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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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5.31 p.51 평가방법
문구삭제

23-1. 사업평가_대표사업
○ 평가방법
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①②③는 상호대등한 병력적 관계
로 평가함.
총3개의 단위사업을 평가함.

<문구 삭제>
○ 평가방법
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①②③는 상호대등한 병력적 관계
로 평가함.
내용삭제

2019.5.31 p.17
p.53

평가내용
문구수정

23-2. 사업평가_서울시정책사업
○ 평가방법
 : 서울시 정책사업의 일환은 다음과 같음. 
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, 중증장애인지원사업(1인 1취
미, 거주시설네트워크), 거점복지관, 돌봄가족휴가제, 이
동식 이불빨래방, 중증장애인인턴제, 중증장애인야간순
회방문서비스, 여성장애인홈헬퍼지원

<문구 수정>
○ 평가방법
 : 서울시 정책사업의 일환은 다음과 같음. 이 중 1개의 사업
을 제출함. 
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, 중증장애인지원사업-1인 1
취미, 중증장애인지원사업-거주시설네트워크, 거점복지
관, 돌봄가족휴가제, 이동식 이불빨래방, 중증장애인인
턴제, 중증장애인야간순회방문서비스, 여성장애인홈헬
퍼지원


